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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추가 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.

국고보조 의 경우 20여년 에 만들어진 기 보조율이 지방자치 실시와 사회․경제  

환경변화가 많았던 지 의 실에도 실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. 특

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규보조사업에 한 앙정부의 부담률

을 지역특성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보

조 에서는 경제   외에 사회  정의 근을 추가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

해서는 차등보조, 액보조, 물 체 부담 등 외 인 지방비 부담조치들을 다양하게

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등을 해소시켜  필요가 있다(이상용, 2007)

3)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상자 본인도 소요재원의 일정부분을 분담하여야 하는

가와 련해서 사회안 망의 확보차원에서 기 생활보호 상자들에 한 보조도 

요하지만, 사회 속에서 통합되고 극 인 자기 노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지원

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생산  복지나 근로연계복지의 에서 제

기되고 있다.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서 일정수  본인이 직  부담하는 것이 서

비스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 권리의식을 고양하고 정부 돈은 공짜라는 도덕  해이를 방

지하는 장 을 가진다.(이재원, 2007) 우리의 경우 빈곤과 질병이라는 통  사회 기 

외에 출산․고령화․양극화의 진 과 함께 새로운 사회  기 상이 동시에 개되

고 있다는 에서 이러한 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

Ⅳ. 한 ․ 미  F T A  -  지방재정에  미 치는  효 과와 그  

응 략

FTA(Free Trade Agreement)라 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

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 하기 한 양국간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

정으로 칠 ,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하여 발효 상태이고 일본, 캐나다, EU와는 재 

상 진행 에 있다. 한․미 FTA는 지난 ‘07.4.2일에 타결되어 정기국회에서 비 될 정

이다. 이하에서는 한․미 FTA를 심으로 지방재정에 미칠 효과와 그 응 략을 

시론  수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.


